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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번> (40점)
Ⅰ.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 일반거래 시가참조
2. 기준가치 : 시장가치
3. 대상물건 확정 : 토지‧건물 복합부동산(오피스빌딩)
4. 기준시점 : 2021.8.7.

Ⅱ. (물음1) 개별물건기준 시산가액
1. 토지

  (1) 공시지가기준법  
  1) 비교표준지 선정
   ① 선정기준(감칙 §14②1호)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비교표준지 선정 : 일반상업, 업무용, 일반업무지대 <공#2>선정

   ③ 제외 사유 :  #1 : 용도지역 상이, #3 : 주위환경 상이하여 제외

  2) 시정수정치 : 상업지역 지가변동률(2021.1.1.-8.7)
    1.02645×(1+0.00420×38/30)                 =1.03191

  3) 지역요인비교치 : 인근지역 소재                =1.000

  4) 개별요인비교치 : 1.05×0.95×1.02            =1.017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① 사례 선정 : 평가목적 동일, 최근 평가사례 <#나> 선정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1.50

  6) 시산가액
   41,000,000×1.03191×1.000×1.017×1.50 

=64,500,000원/㎡

 (2) 거래사례비교법
  1) 사례 선정
   ① 선정 기준 :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고 시점수정, 사정보정  
     등 비교 가능하며 합리적 배분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사례 선정

   ② 거래사례 선정
     일반상업, 업무용, 일반업무지대 내 노후화된 건물            
      소재(철거예정) 거래사례 <#2>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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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외사유
    #1: 이용상황 상이, #3: 사정보정 불가, #4: 주위환경 상이,
    #5 : 일체수익성 존재, #6: 구분건물 거래사례로 합리적 배분법  
    적용 곤란, #7: 양도소득세 부담분 산정 불가로 제외

  2) 시산가액
    ×××××

=64,500,000원/㎡
*시점수정치(상업지역 지가변동률 2021.2.1.-8.7.)
** 개별요인비교치 : 1×1.00×1.02

 (3) 토지가액 결정
감칙 §12에 따라 주된방법인 공시지가기준가액이 다른 
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결정함.
<64,500,000×1,500=96,800,000,000원>

2. 건물(원가법)
 (1)개요
  ① 지상 9~10층 증측부분 구분평가
  ②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3급수
  ③ 부대시설
   지하부분 : 전기시설, 소방시설, 승강기시설
   지상부분 : 전기시설, 소방시설,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승강기시설
  ④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2) 건물가액
  1) 지하(B1~B4, 각 950㎡)
   ① 재조달원가
    1,250,000+(10,000+10,000+30,000)   =1,250,000원/㎡

   ② 지하부분 건물가액
     1,250,000×45/50                      =1,130,000원/㎡

<×950×4F =4,290,000,000원>

  2) 지상 기존부분(1~8F, 각 1,000㎡)
   ① 재조달원가
   1,250,000+(10,000+10,000+50,000+140,000+30,000)

=1,440,000원/㎡

   ② 지상 기존부분 건물가액
     1,440,000×45/50                     =1,300,000원/㎡

<×1,000×8F =10,400,000,000원>

  3) 지상 증축부분(9~10F, 각 1,000㎡)
  1,440,000×45/48                       =1,350,000원/㎡

<1,350,000×1,000×2 =2,700,000,000원>

 4) 합계                                =17,400,000,000원

3. 개별물건기준 시산가액 : 토지+건물    =114,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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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괄 거래사례비교법
1. 사례 선정
 (1) 선정 기준 :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고 시점수정, 사정보정  
     등 비교 가능하며 일체 비교가능한 거래사례 선정

 (2) 사례 선정
   일체 효용성 반영 가능한 복합부동산 사례 <#5> 선정

 (3) 제외 사유
  <#6> 구분건물로서 대상물건과 유형 상이하여 제외함. 기타 
거래사례는 상기 토지 거래사례비교법과 동이한 사유로 제외함.

2. 시점수정치 : S시 J구 오피스빌딩 자본수익률(20.10.1.~21.8.7.)
 1.0046×1.0050×1.0054×(1+0.0054×38/91)   =1.01736

3. 가치형성요인비교치 : 105/100×102/100×100/100 =1.071

4. 시산가액 
   111,573,000,000×1×1.01736×1.071×1/14,700

 =8,270,000원/㎡
<×13,800 =114,100,000,000원>

Ⅳ. 일괄수익환원법
1. 개요

  ① 직접환원법에 의함
  ② 대상의 수익자료는 높은 공실률, 관계회사 임차 등 사정개입된 
바, 인근지역의 표준적 임대 수준 기초하여 수익가액 산정함.
  ③ 환원이율은 적정한 사례를 기준한 시장추출법에 의함

2. NOI
 (1) 방침
   전형적 공실률, 랜트프리 1개월 적용

 (2) PGI
  1) 보증금운용이익
   (470,000+350,000×9)×1,000㎡×0.02    =72,400,000원

  2) 월임대료(랜트프리 1개월)
   (47,000+35,000×9)×1,000㎡×11月    =3,982,000,000원

  3) 관리비수입
    14,000×10F×1,000㎡×12月          =1,680,000,000원

  4) 합계                                =5,734,400,000원

 (3) EGI : PGI×(1-0.05)               =5,447,680,000원

 (4) OE : 관리비수입의 65%              =1,092,000,000원

 (5) NOI : EGI – OE                    =4,355,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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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원율
 (1) 사례 선정
  일반상업지역, 업무시설, 복합부동산<#101, #103> 선정
  (#102는 저가 임대 사정개입, #104 용도지역 상이로 제외)

(2) 사례 #101 기준 환원율
  1) NOI
  7,420,400,000×(1-.05)-13,000×13,000×12月×0.65

  =5,731,180,000원

  2) P : 법사가격 기준                   =180,000,000,000원

  3) 환원율 : NOI/P                                 =3.2%

 (3) 사례 #103 기준 환원율
  1) NOI
   7,140,000,000×(1-0.05)-14,000×12,000×12月×0.65

=5,472,600,000원

  2) P                                 =132,960,000,000원

  3) 환원율 : NOI/P                                =4.1%

 (4) 환원율 결정
   사례 #101은 경매평가에 의한 법사가격의 성격, 유치권 행사 
등의 사정개입을 고려하여 가격의 왜곡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정상 

매매사례인 사례 #103을 기준한 환원율로 결정함         <4%>

4. 시산가액 : NOI/환원율               =108,900,000,000원

Ⅴ.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1. 각 방식별 시산가액
‧ 개별물건기준 : 114,200,000,000원
‧ 일괄거래사례비교법 : 114,100,000,000원
‧ 일괄수익환원법 : 108,900,000,000원

2. 감정평가목적 : 일반거래 시가참고

3. 지역분석
 인근지역 업무시설의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태임.

4. 개별분석
 대상물건은 인근지역의 전형적 공실률보다 높은 수준의 공실 및 저가 
임대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바, 수익성에 기초한 가치산정의 함리성이 
비교적 낮음.

5. 각 평가방법의 유용성 및 한계
 (1) 개별물건기준
 법상 주된 방식으로서 토지‧건물 각각의 평가방식에 의한 합리적 
가액의 합산액으로서 법적 타당성이 있으나, 복합부동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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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빌딩의 일체 거래관행을 반영하지 못함.

(2) 일괄 거래사례비교법
 인근지역의 일체 거래관행 및 수익성, 시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장증거력 있는 방식이나,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에서 주관개입 
소지 존재함.

 (3) 일괄 수익환원법
지역‧개별분석 결과 인근지역의 수익성 악화로 수익성에 기초한 
가치산정방식의 합리성이 결여됨. 그로 인해 산정된 시산가액이 일체 
효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물건기준 시산가액 수준을 하회하는 등 
타당성이 떨어짐.

6. 감정평가액 결정
 (1) 결정근거
 감칙§12① 및 §7①에 따른 주된방법(개별물건기준)에 의한 시산가
액을 감칙 §12② 및 §7②에 따른 다른 방법(일괄거래사례비교법, 일
괄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함. 그 결과 개
별물건기준 시산가액과 일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상호 
유사하여 양자의 합리성이 인정되나, 일괄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
액은 상기 서술한 사유로 다소 낮게 산정되어 그 합리성이 없다고 판
단된다. ㄸ라서 법상 주된 방법과 오피스빌딩의 시장 거래관행 반영
에 유리한 일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최종 감
정평가액을 결정함.

(2) 감정평가액 결정 :                   <114,000,000,000원>

<문제 2번> (30점)
Ⅰ. (물음1) 피고 주장 타당성 및 그 근거

1. 피고주장 타당성 : 인정

 피고의 감정평가된 임대료가 높다는 주장은 인근 지역 내 

시장의 임대료 수준에 비해 높게 평가되어 인정됨.

2. 그 이유

 (1) 매년 동일한 기대이율 적용

  기대이율표는 매년 변동하는 CD금리에 연동되어 변동성이 

있고 구체적 적용시 지역여건이나 해당 토지 상황등을 고려

하여 그 율의 증감을 조정하여야 함.

 (2) 인근 시장 상황 고려(임대차 계약사본)

  재감정 신청 증빙자료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임대료 수준

에 비추어 연간 임대료 평균1,582만원은 다소 고가 평가됨.

※공인중계사 사실확인서 사본 : 제시된 임대료 수준 대비   

  고가 평가되었으나 “사실확인서의 적법성 및 객관성”의 한  

  계가 있고 대상 토지의 “규모와 상이”한 한계가 있음.

   

 (3) 필요제경비의 처리 불명확

   토지의 필요제경비(재산세등)를 기대이율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은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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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음2) 기대이율 결정
 1. 고려사항
  ① 인근 지역여건 및 대상 토지상황 고려
  ② 연도별 기대이율 결정
  ③ 필요제경비는 별도 산정함 (기대이율에 불포함) 

 2. 기대이율 결정
 (1) 임대사례 기준 임대료 비율

  1) 2018.5.1. 기준  : 4,500 / 900,000         = 0.005

  2) 2019.5.1. 기준 : 4,500×1.06667 / 956,000 = 0.005

  ※ 시점수정치 : 1+ 0.2 *1/3

  3) 2020.5.1. 기준  : 4,500×1.13333/1,016,000= 0.005

  ※ 시점수정치 : 1+ 0.2 *2/3

 (2) 임대료 비율 적정성 검토 

    ① 임대료 수준 : 2021.5월 이후 임대료 @5,400원/㎡은 

              산정기간 (기준시점) 이후로 배제 

    ② 기초가액 : 2018.5이후 2021.4월 까지 토지가격 

            상승 20%을 고려 할 때 산정기간(2020.5.1.) 

            까지 기초가격에는 적정히 반영됨  

    
    ③ 임대차 계약서 기준 

    - 2018.5.1. 기준  : 9,000,000 / 1,486,800,000  = 0.006

    - 2019.5.1. 기준  : 9,000,000 / 1,579,312,000  = 0.0057

    - 2020.5.1. 기준  : 9,000,000 / 1,678,432,000  = 0.0054

     수준으로 상기 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의 증빙 자료의 

     성격에 따른 차이임.

  (3) 필요제경비 비율

    1) 필요제경비 (=개별공시지가×0.7 × 재산세율×1.2)

     – 2018.5.1. 기준  : 360,000×0.7×0.0007×1.2 = 211

    - 2019.5.1. 기준  : 382,000×0.7×0.0007×1.2 = 224

    - 2020.5.1. 기준  : 406,000×0.7×0.0007×1.2 = 238

    2) 필요제경비 비율 (필요제경비 / 기초가액)

     – 2018.5.1. 기준  :  211 / 900,000     =  0.0002

    - 2019.5.1. 기준  :  224 / 956,000     =  0.0002

    - 2020.5.1. 기준  :  238 / 1,016,000   =  0.0002

  (4) 기대이율 결정

     – 2018.5.1. 기준  :  0.005 – 0.0002  =  0.0048(0.48%)

    - 2019.5.1. 기준  :  0.005 – 0.0002  =  0.0048(0.48%)

    - 2020.5.1. 기준  :  0.005 – 0.0002  =  0.0048(0.48%)

Ⅲ. (물음 3) 연도별 적산임료
 1. 산식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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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산임료
 (1) 2018.5.1. ~ 2019.4.30.
          900,000 × 0.48% + 211        =   @ 4,530 
                                         <×1,652 = 7,483,560>
 (2) 2019.5.1. ~ 2020.4.30.
          956,000 × 0.48% + 224        =   @ 4,810 
                                         <×1,652 = 7,946,120>
 (1) 2020.5.1. ~ 2021.4.30.
          1,016,000 × 0.48% + 238        =  @ 5,110 
                                         <×1,652 = 8,441,720>

Ⅳ. (물음 4) 적산법의 장단점 및 유의사항
 1. 장점
   ① 기초가액과 기대이율에 착안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이론적이다.
   ② 임대사례 포착이 어려운 부동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단점
   ① 경기변동이 심한 지역에서 적용이 어렵다.
   ②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활용의 한계가 있다.
   ③ 기대이율 및 필요제경비 산정시 주관 개입의 우려가 있다   
 
 3. 유의 사항
 1) 기초가액 결정 시

    기초가액 결정 시 용익가치를 기초가액으로 결정하되 객관적이고 신
뢰성 있게 용익가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기초가액을 구한다

2) 기대이율 결정 시
    기초가액을 시장가치 또는 용익 가치로 구한 경우 각각의 의미에 맞

는 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시장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자율과의 상관성이 불규

칙 또는 불균형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시점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기 대이율을 결정한다.

3) 필요제경비 결정 시
    필요제경비에 대한 세부기준 및 추정의 어려움으로 필요제경 비를 기

대이율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감정평가시 부정확
한 결론이 도 출된 개연성이 있는 바, 별도로 필요제경비를 산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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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번> (20점)
Ⅰ. 평가개요

1. 평가목적 : 이의재결평가 정당보상액 산정

2.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 2021.04.01. (법§67①)

3. 사업인정의제일 : 2020.10.02   

4. 쟁점 사항 :

 (1) 현실적 이용상황 기준 평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

인 이용상황을 고려하려 감정평가함.

 (2) 개간비 및 개간지의 보상방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등을 

적법하게 개간한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

요을 보상하되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 토지가격

에서 개간비를 뺀금액으로 보상함.

 (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보상방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0조 및 토보침 제26조 제1항 등

에 근거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비율

에 따른 평균가액” 으로 보상함.

4. 적용공시지가 선택 : 

사업인정 후 취득으로 사업인정 전 공시된 공시지가로서 재

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된 <2020.01.01.> 적용

5. 비교표준지 선정 

(1) 일련번호 #1

용도지역, 개간 후 현황이용(田)이 동일/유사한 <#B>선정

(2) 일련번호 #2

 - 자연녹지(60%) : 용도지역, 자연림 동일/유사한 <#E>선정

 - 보전녹지(40%) : 용도지역, 자연림 동일/유사한 <#D>선정

6. 그 밖의 요인 사례선정 등

    1)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

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

일수급원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

준 및 지가균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

 2) 선정요건 (토보침 제17조)

�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할 것

‚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ƒ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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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에 적합할 것

… 거래사례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거나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일 것

 2) 선정

  상기 선정기준에 부합하되, � 당해 사업에 따른 가치변동 

등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 거래사례 등이 인근에 소재

하여 당해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동일한 평가사례를 선정

  - #B : <#ㅁ>, - #D : <#ㄹ>, - #E : <#ㅅ> 선정

  

Ⅱ. 필지별 단가 산정
1. 일련번호 #1 
 1) 비교표준지 단가                                   @120,000

 2) 시점수정치 (2020.01.01.~2021.04.01. 녹지)
     1.02972×1.00282×1.00221×1.00235×(1+0.00310×1/30)=1.03745

 3) 지역요인                                               1.000

 4) 개별요인                                               1.050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격차율 산정

399,360,000 × 1.024061) × 0.85 ÷ 1560
= 1.783

120,000 × 1.03745

      1)시 (2020.07.31.~2021.04.01. 녹지)

     (1+0.00363*1/31)*~*(1+0.00310*1/30)

   ‚ 실거래가 등에 따른 격차율 검증
    최근 인근의 자연녹지지역내 협의보상사례의 가격수준 등을 분석시 

표준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와 합리성 인정     <1.78> 결정

 6) 단가 산정
    @120,000 × 1.03745 × 1.000 × 1.050 × 1.78  = @232,680원/㎡

2. 일련번호 #2
 1) 용도지역별 단가
  (1) 용도지역별 형상 등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 자연녹지지역
   � 비교표준지 단가                                    @15,000
   ‚ 시점수정치                                          1.03745
   ƒ 지역요인                                              1.000
   ƒ 개별요인                                              1.080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격차율 산정
     412,500,0001) × 1.024052) × 0.65 ÷ 3750

= 4.705
15,000 × 1.03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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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정상가액 : 562,500,000 - 500,000 * 300 
      2)시 (2020.07.01.~2021.04.01. 녹지) 
        1.00363×1.00230×1.00280×1.00223×1.00223×1.00312
        ×1.00282×1.00221×1.00235×(1+0.00310×1/30)
     

    b. 실거래가 등에 따른 격차율 검증
    최근 인근의 자연녹지지역내 체납처분사례의 가격수준 등을 분석시 
    표준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와 합리성 인정     <4.70> 결정

   … 단가 산정
        15,000 × 1.03745 × 1.000 × 1.10 × 4.70    = @84,450원/㎡

  (3) 보전녹지지역
   � 비교표준지 단가                                    @35,000
   ‚ 시점수정치                                          1.03745
   ƒ 개별요인                                              1.080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격차율 산정

75,000 × 1.018001) × 0.90 
= 1.892

35,000 × 1.03745

       1)시 (2020.09.01.~2021.04.01. 녹지) 
        1.00280×1.00223×1.00223×1.00312×1.00282×1.00221
        ×1.00235×(1+0.00310×1/30)

     b. 실거래가 등에 따른 격차율 검증

       최근 인근의 자연녹지지역내 거래사례의 가격수준 등을 분석시 표
준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와 합리성 인정     <1.89> 결정

   … 산정단가  
     35,000 × 1.03745 × 1.000 × 1.080 × 1.89   = @74,120원/㎡

Ⅲ. 지장물 보상액 - 개간비 보상액
1. 개간비: 가격시점 현재 기준                    300,000,000원

2. 한도액 검토
 1) 개간전 토지가액 
   (1) 개간전 이용상황 임야 기준, 자연녹지내 <표준지 #E> 선정
   (2) 개간전 토지가액
   15,000 × 1.03745 × 1.000 × 1.15 × 4.70    = @84,110원/㎡

 2) 한도액 (@232,680- @84,110) × 3000 = 445,710,000원

3. 개간비 보상액
  상기 한도액 검토 결과 당해 제시된 개간비는 적정수준으로 사료됨.
                                             ∴ 300,000,000원 결정

Ⅳ. 토지보상액
1. 일련번호 #1 
   @232,680 × 3000 - 300,000,000              = 398,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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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련번호 #2
 1) 용도지역별 평균단가
   84,450 × 0.6 + 74,120 × 0.4                  = @80,320원/㎡

 2) 보상액 : @80,320 × 5,000 × 1/2             = 200,800,000원
※필자주

용도지역별 면적의 부재로 평균단가로 산정하였음

<문제 4번> (10점)
Ⅰ. 감정평가 개요
 1. 가격시점 : 2021.8.7. (법§68‚)

 2. 평가개요 : 토지보상법 §75-2 및 동법 시행규칙 §35‚에 근거 일부편
입 건물의 보상평가

Ⅱ. 편입 부분 보상액
 1. 재조달원가 : 1,060,000+(20,000+50,000×0.8+6백만×2/200)
                                                  = 1,180,000원/㎡

 2. 건물단가 : 1,180,000 × 30/45                  = 787,000원/㎡

 3. 편입부분 보상액 :  787,000 × 6                = 4,722,000원

Ⅲ. 잔여부분
 1. 보수비 : 시장의 전형적 수준 기준 
 (800,000×23.79 + 1,300,000 + 1,000,000 + 3,000,000)×1.2
                                         = 29,198,000원

 2. 잔여부분 건물가액 : 787,000 × 197㎡    =152,678,000원

 3. 결정 : 보수비가 잔여부분 건물가액 하회하여 보수비로 결정

Ⅳ. 보상평가액 (편입부분 + 보수비)              33,920,000 원


